
소지 결격사  인  한 개인 보  내용( 70조 2항 )

보 보 내용 근거 법조 장애 종

1. 보건복지부장 마약  독자  명 거

나 마약  독  료

 또는 료보 에

 료 인 사람에 한 

자료

「마약  리에 

한 법 」 

40조

매, 신

분열병, 분

열  동장

애, 양극  

동 장 애 , 

마약  등 

 장애

(니코틴 

 장애는 

외한다), 

알코   

장애, 뇌

증 등

2. 병 청장 징병 신체검사에  신질

 5  또는 6  

 사람에 한 자료

「병역법」 

12조 및 14조

3. 특별시장ㆍ 역

시장ㆍ특별자 시

장ㆍ도지사 및 특

별자 도지사

마약  독  료 인 

사람에 한 자료

「마약  리에 

한 법 」 

40조

4. 시장ㆍ군 ㆍ구

청장

신질  보 자  

동 에 하여 입원ㆍ 료 

인 사람  입원 간

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

한 자료 및 신질  

시장ㆍ군 ㆍ구청장에 하

여 입원ㆍ 료 인 사람에 

한 자료

「 신보건법」 

24조 및 25

조

5. 군참모 장, 

해군참모 장, 공

군참모 장 및 해

병 사

군 재직  신질  

인하여 역조 한 사람에 

한 자료

「군인사법」 

37조

6. 료감 시  

장

료감  후 지 않고 

출소한 사람에 한 자료

「 료감 법」 

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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